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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언론조정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개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

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분

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

개(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대상 분

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절

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사건의 약 70% 

중반을 상회(2023년 78.5%)하고 있다. 

2023년 위원회는 유튜브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중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등 채

널에 게재된 뉴스 콘텐츠를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하는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사가 아닌 자(개인 등)가 제공한 유튜브등의 뉴스 콘텐츠를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시키기 위해

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법률적, 실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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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 관련 학식

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ㆍ처리한 조정사건은 4,085건으로 전년 대비 910건(28.7%) 증가

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청구건수 4,278 3,175 4,085

2 청구권별 현황

2023년에 접수ㆍ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은 정정보도청구 1,943건(47.6%),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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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청구명
2021 2022 2023 합계

정정
1,832

(42.8)

1,432

(45.1)

1,943 

(47.6)

5,207 

(45.1)

반론
870

(20.3)

653

(20.6)

731  

(17.9)

2,254  

(19.5)

추후
204

(4.8)

81

(2.6)

99  

(2.4)

384  

(3.3)

손배
1,372

(32.1)

1,009

(31.8)

1,312  

(32.1)

3,693  

(32.0)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491건(61.0%)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 498건(12.2%), 신문 487건(11.9%),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5.3%) 순으로 이어졌

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그 비중이 지속적

으로 늘어나 전체의 78.5%을 차지했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매체유형
2021 2022 2023 합계

신문

일간

신문

322

(7.5)

234

(7.4)

388 

(9.5)

944

(8.2)

주간

신문

131

(3.1)

75

(2.4)

99 

(2.4)

305

(2.6)

방   송
495

(11.6) 

387

(12.2) 

345 

(8.4)

1,22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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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매체유형
2021 2022 2023 합계

잡   지
8

(0.2) 

6

(0.2)

8 

(0.2)

22

(0.2)

뉴스통신
216

(5.0) 

149

(4.7)

218 

(5.3)

583

(5.1)

인터넷신문
2,477

(57.9) 

1,857

(58.5)

2,491 

(61.0)

6,825

(59.2)

인터넷뉴스

서비스

609

(14.2)

450

(14.2)

498 

(12.2)

1,557

(13.5)

기    타
20

(0.5) 

17

(0.5)

38 

(0.9)

75

(0.7)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청구현황

2023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4,042건(98.9%)으로 대부

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21건(0.5%), 재산상 손해 4건(0.1%), 사생활 및 성명권 침해 각 3건

(0.1%), 음성권 침해 1건(0.0%) 등의 순이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침해유형
2021 2022 2023 합계

명예훼손
4,123

(96.4)

3,093

(97.4)

4,042 

(98.9)

11,258 

(97.6)

초상권 침해
66

(1.5)

41

(1.3)

21 

(0.5)

128 

(1.1)

음성권 침해
13

(0.3)

2

(0.1)

1 

(0.0)

16 

(0.1)

성명권 침해
7

(0.2)

2

(0.1)

3 

(0.1)

12

(0.1)

사생활 침해
12

(0.3)

15

(0.5)

3 

(0.1)

3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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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침해유형
2021 2022 2023 합계

재산상 손해
47

(1.1)

19

(0.6)

4 

(0.1)

70 

(0.6)

기    타
10

(0.2)

3

(0.1)

11 

(0.3)

24 

(0.2)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23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2,225건(54.5%)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어 기업체 757건(18.5%), 일반단체 536건(13.1%), 지자체 154건(3.8%), 언론사 141건

(3.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2년에 비해 일반단체의 청구건수는 감소한 반면 기업체

와 지자체, 언론사의 청구건수는 증가했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신청인
2021 2022 2023 합계

개인
2,569

(60.1)

1,699

(53.5)

2,225 

(54.5)

6,493 

(56.3)

국가기관
87

(2.0)

32

(1.0)

77 

(1.9)

196 

(1.7)

지자체
158

(3.7)

85

(2.7)

154 

(3.8)

397 

(3.4)

공공단체
105

(2.5)

100

(3.1)

101 

(2.5)

306 

(2.7)

일반단체
499

(11.7)

710

(22.4)

536 

(13.1)

1,745 

(15.1)

종교단체
48

(1.1)

28

(0.9)

46 

(1.1)

122 

(1.1)

기업체
674

(15.8)

441

(13.9)

757 

(18.5)

1,87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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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신청인
2021 2022 2023 합계

언론사
78

(1.8)

39

(1.2)

141 

(3.5)

258 

(2.2)

교육기관
60

(1.4)

37

(1.2)

48 

(1.2)

145 

(1.3)

기타
4

(0.1)

4

(0.0)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3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4,085건 중 서울 중재부(8개)가 3,114건(76.2%), 

지역 중재부(10개)가 971건(23.8%)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357건

(8.7%), 대구중재부 123건(3.0%), 광주중재부 117건(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중재부는 

98건(2.4%), 충북중재부는 82건(2.0%)을 접수하여 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중재부는 매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별도로 중재부가 설치되

어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가 경기중재부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중재부
2021 2022 2023 합계

서울중재부
2,969

(69.4)

2,377

(74.9)

3,114

(76.2)

8,460

(73.3)

부산중재부
108

(2.5)

55

(1.7)

23

(0.6)

186

(1.6)

대구중재부
153

(3.6)

114

(3.6)

123

(3.0)

390

(3.4)

광주중재부
131

(3.1)

81

(2.6)

117

(2.9)

3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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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재부
2021 2022 2023 합계

대전중재부
52

(1.2)

60

(1.9)

67

(1.6)

179

(1.6)

경기중재부
390

(9.1)

250

(7.9)

357

(8.7)

997

(8.6)

강원중재부
28

(0.7)

25

(0.8)

33

(0.8)

86

(0.7)

충북중재부
61

(1.4)

39

(1.2)

82

(2.0)

182

(1.6)

전북중재부
149

(3.5)

50

(1.6)

98

(2.4)

297

(2.6)

경남중재부
174

(4.1)

99

(3.1)

58

(1.4)

331

(2.9)

제주중재부
63

(1.5)

25

(0.8)

13

(0.3)

101

(0.9)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7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신청서 접수 경로별로는 이메일이 2,814건(6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신청 접수

건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23건(27.5%)이었고, 우편 97건(2.4%), 방문 46건(1.1%), 구술 5건

(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메일과 전자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비중이 2021년 92.7%, 2022년 

95.5%, 2023년 96.4%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문·우편·구술 등의 오프라인 접수 비중

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연도
방문 우편 전자신청 구술 이메일 계

2021
144

(3.4)

160

(3.7)

858

(20.1)

10

(0.2)

3,106

(72.6)

4,278

(100)

2022
49

(1.5)

93

(2.9)

1,083

(34.1)

2

(0.1)

1,948

(61.4)

3,175

(100)

2023
46

(1.1)

97

(2.4)

1,123 

(27.5)

5

(0.1)

2,814

(68.9)

4,085

(100.0)

* (  ) 안의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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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조정사건 처리결과

1 개요

2023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599건(39.1%), 취하 1,340건(32.8%), 조정불성립결정 793

건(19.4%), 기각 145건(3.5%), 각하 113건(2.8%) 직권조정결정 95건(2.3%) 순이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고, 피

해구제로 취하 처리된 사건 비율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불성립결정이나 직권 조

정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1
4,278 1,221 146

73

[4]

894

[16]
596 132 838 378

62.7%

% 28.5 3.4 1.7 20.9 13.9 3.1 19.6 8.8

2022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 29.9 2.2 1.1 21.5 14.2 6.1 21.6 3.5

2023
4,085 1,599 61 

34 

[3]

793

[20] 
145 113 1,152 188 

74.1%

% 39.1 1.5 0.8 19.4 3.5 2.8 28.2 4.6

*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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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신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

이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

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반론보

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23년 피해구제율은 74.1%로 전년의 67.6%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정성립률

이 전년 대비 상당히 높아졌고, 피해를 구제받고 취하한 사건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21 4,278 728 3,550 2,225 62.7%

2022 3,175 643 2,532 1,712 67.6%

2023 4,085 258 3,827 2,835 74.1%

3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41%, 반론보도청구 43.4%, 추후보도청구 10.1%, 

손해배상청구 36.3%로,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교해 모두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조정성립률 자체는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63.6%로 작

년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추후보도청구 심리가 열리기 전 피신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신청인측과 합의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은 궁극적으로는 높아졌

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각 및 각하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2022년도에 모 단체 등의 다량 

신청 사건으로 인해 기각 및 각하 사건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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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
1,943 

(100)

796

(41)

53

(2.7)

382

(19.7)

74

(3.8)

31

(1.6)

523 

(26.9)

84

(4.3)

반론
731 

(100)

317

(43.4)

17

(2.3)

138

(18.9)

10

(1.4)

6

(0.8)

195 

(26.7)

48

(6.6)

추후
99 

(100)

10

(10.1)

0

(0)

3

(3.0)

5

(5.1)

17

(17.2)

63

(63.6)

1

(1)

손배
1,312 

(100)

476

(36.3)

25

(1.9)

270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계
4,085 

(100)

1,599 

(39.1)

95 

(2.3)

793 

(19.4)

145 

(3.5)

113 

(2.8)

1,152 

(28.2)

188 

(4.6)

* (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정정보도 

A언론사는 모 조합장이 조합원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거액의 공탁금을 집행하고, 수백억의 특별성

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적합한 회계

감사를 거쳐 공탁금을 집행하였고 수백억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

구했다.

심리결과, A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반론보도 

B언론사는 신청인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평가 기준을 임의로 수정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준을 수정한 것이고,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한 것이라면서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B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8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사례 3. 추후보도

C언론사는 신청인 남편이 직원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양 측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자신의 남편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

과가 나왔고, 상대방인 직원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C언론사가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4. 손해배상

D언론사는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인 신청인이 암호화폐 회사의 사장인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되는 점, 언론사가 신청

인의 요구를 받고 즉시 기사를 수정한 점을 감안하여 D언론사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E언론사는 학회장으로 있는 신청인이 학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퇴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사퇴의사를 밝힌바가 없다면

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E언론사가 기존 기사를 열람차단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후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지

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❶ 처리현황

2023년 손해배상청구 1,312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476건(36.3%), 직권조정결정 25건

(1.9%), 조정불성립결정 270건(20.6%), 기각 56건(4.3%), 각하 59건(4.5%), 취하 426건(32.5%) 등으

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성립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뿐

만 아니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모든 청구권별 조정성립 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져 피해구제로 종결된 취하 사건 수는 전년 대비 120건 증가했으며, 기각 

처리된 사건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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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1
1,372

(100.0) 

363

(26.5) 

45

(3.3) 

26

(1.9) 

326

[6]

(23.8) 

237

(17.3) 

39

(2.8) 

226

(16.5) 

110

(8.0) 

2022
1,009

(100.0) 

251

(24.9) 

18

(1.8) 

13

(1.3) 

226

[5]

(22.4) 

146

(14.5) 

70

(6.9) 

251

(24.9) 

34

(3.4)

2023
1,312

(100.0) 

476

(36.3) 

15

(1.1) 

10

(0.8) 

270

[8]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 안의 숫자는 %

1,312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8건(2.1%)으로 전년 18건(1.8%)에 

비해 증가하였다. 다만, 금전배상을 포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 기사의 수정 및 열람

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피해

구제된 조정사건 수의 비율은 약 66%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21 1,372 74 5.4%

2022 1,009 18 1.8%

2023 1,312 28 2.1%

❷ 청구액 및 조정액

2023년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2,200억 원, 최저액은 50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500만 원, 최

저액은 30만 원이었다.

2023년 손해배상 인용빈도는 전년도 18건에서 28건으로 증가했다. 인용 최고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

으며, 평균 인용액도 1,660,87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만원 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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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500만 원이었다. 신청인은 사기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피의자의 친동생으로, 신청인의 어린 시절 사진이 해당 피의자의 사진으로 보도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심리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였다.

사례 6. 손해배상 최고 인용 사례 

F언론사는 전국적 관심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어린 시절 사진을 신청인이 아닌 다

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

었고,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과 관계없는 명예훼손성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된 점이 인정되

어 F언론사가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21.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구분

연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1 10 5,000,000,000 75,435,806 15,000,000

2022 1 220,000,000,000 372,306,712 20,000,000

2023 50 220,000,000,000 8,464,004,574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1.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구분

연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1 60,000 15,000,000 2,085,000 1,000,000

2022 500,000 10,000,000 2,592,857 2,000,000

2023 300,000 5,000,000 1,660,87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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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3.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조정액

침해유형
인용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9 500,000 4,500,000 1,833,333 1,5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6  300,000 5,000,000 1,920,000 1,000,000 300,000 

음성권 침해 1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기타 2  300,000  500,000  400,000  400,000  　

❸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로 2023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건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279건(97.5%)으로 예

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19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1,279건의 1.5%인 19

건만이 금액 지급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된데 반해,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초상권, 프라

이버시 침해 등은 전체 33건의 27%인 9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었다.

이를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66%)과 비교해 분석하면, 실제 조정 절차에서 명예훼손 

사건들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성명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손해배상금 지

급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권 침해 사례로는 회사 관련 언론대응을 하던 신청인의 통화 내용이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

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다. 

사례 7.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G언론사는 신청인이 재직 중인 회사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통

화를 요청했다. 이후 G언론사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음성이 녹취된 동영상을 방송했다. 

이에 신청인은 녹취 자체 및 내용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의 음성이 담긴 동영

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의 음성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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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279

(100.0)

463

(36.2)

24

(1.9)

266

(20.8)

55

(4.3)

57

(4.5)

362

(28.3)

52 

(4.1)

초상권
19

(100.0)

8

(42.1)

1

(5.3)

1

(5.3)

　

　

　

　

7

(36.8)

2

(10.5)

음성권
1

(100.0)

1

(100.0)

　

　

　

　

　

　

　

　

　

　

　

　

성명권
3

(100.0)

　

　

　

　

1

(33.3)

　

　

　

　

1

(33.3)

1 

(33.3)

프라이버시
2

(100.0)

　

　

　

　

2

(100.0)

　

　

　

　

　

　

　

　

재산상손해
1

(100.0)

1

(100.0)

　

　

　

　

　

　

　

　

　

　

　

　

기타
7

(100.0)

3

(42.9)

　

　

　

　

1

(14.3)

2

(28.6)

1

(14.3)

　

　

계
1312

(100.0)

476

(36.3)

25

(1.9)

270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주간신문(51.5%), 방송(50.7%), 일간신문(50.3%) 등 전년과 동일하게 오

프라인 매체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하된 사건 가운데 피해구제된 비율은 온라인 매체인 뉴스통신

(36.2%), 인터넷신문(32.3%), 인터넷뉴스서비스(2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도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 일부 열람차단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피신청인은 온라인 매체 특성상 신

청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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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일간

신문

388 195 4 97 9 3 60 20 

(100.0) (50.3) (1.0) (25.0) (2.3) (0.8) (15.5) (5.2)

주간

신문

99 51 5 27 13 3

(100.0) (51.5) (5.1) (27.3) 　 　 (13.1) (3.0)

방 송
345 175 15 77 11 3 50 14

(100.0) (50.7) (4.3) (22.3) (3.2) (0.9) (14.5) (4.1)

잡 지　
8 2 2 2 2

(100.0) (25.0) (25.0) (25.0) 　 　 (25.0) 　

뉴스통신
218 69 5 30 13 9 79 13

(100.0) (31.7) (2.3) (13.8) (6.0) (4.1) (36.2) (6.0)

인터넷신문
2,491 894 51 468 66 86 804 122

(100.0) (35.9) (2.0) (18.8) (2.6) (3.5) (32.3) (4.9)

인터넷뉴스

서비스

498 212 12 80 34 10 135 15

(100.0) (42.6) (2.4) (16.1) (6.8) (2.0) (27.1) (3.0)

기 타
38 1 1 12 12 2 9 1

(100.0) (2.6) (2.6) (31.6) (31.6) (5.3) (23.7) (2.6)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0) (39.1) (2.3) (19.4) (3.5) (2.8) (28.2) (4.6)

*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전체 4,085건의 사건 중 대다수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4,042건(전체 사건의 98.9%)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 중 1,585건(39.2%)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작년 명예훼손 사건의 조정성립 비율

인 29.9%(924건)에 비해 9.3% 상승한 수치다. 명예훼손 사건의 조정성립 외 처리결과는 피해구제 되

어 취하된 사건 1,141건(28.2%), 조정불성립 사건 788건(19.5%), 미구제 취하 185건(4.6%), 기각 140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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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4,042 1,585 93 788 140 110 1,141 185 

(100) (39.2) (2.3) (19.5) (3.5) (2.7) (28.2) (4.6)

초상권 침해
21 8  1  2 　 　 8  2 

(100) (38.1) (4.8) (9.5) 　 　 (38.1) (9.5)

음성권 침해
1 1  　 　 　 　 　 　

(100) (100) 　 　 　 　 　 　

성명권 침해
3 　  1 　 　 　 1  1　

(100) 　 (33.3)　 　 　 (33.3) (33.3)　

사생활 침해
3 　 1　 2  　 　

(100) 　 (33.3) (66.7) 　 　

재산상 손해
4 2  　 2 　 　

(100) (50.0) 　 (50.0) 　 　

기타
11 3　 　 　 3　 3　 2 　

(100) (27.3) 　 　 (27.3) (27.3) (18.2)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 (39.1) (2.3) (19.4) (3.5) (2.8) (28.2) (4.6)

* (  ) 안의 숫자는 %

사례 8. 명예훼손 

H언론사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보조금

을 받고 있다면서 신청인 단체가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신청인 단체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게 보

도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H언론사가 제목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신청인 측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

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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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프라이버시 

I언론사는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의 소재 지역, 졸업사진, 제보자인 

신청인이 신학교에서 겪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

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의도하지 않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정

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I언론사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사를 수정하는 내용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결정에 동의하였다. 

사례 10. 저작권 침해 

J언론사는 지역 간 복선전철이 KTX-이음 열차로 운용될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신청

인이 제작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송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 사전협

의나 인용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영상 사용료 명목

으로 J언론사가 신청인에게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도에서 신청인의 영상을 계속 사

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신청인 유형별 처리 결과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청구한 비율이 ‘21년 60.1%, ’22년 53.5%, ‘23년 54.5%로 지속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청구 사건 2,225건 중 733건(32.9%)이 조정성립되었고, 689건

(31.0%)이 열람차단 및 보도게재 등으로 피해구제 되어 취하되었으며, 470건(21.1%)이 조정불성립결

정으로 종결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리건수는 정치인, 개인사업가, 회사원, 연예인 등의 순이었고 조정성립율은 

전문직 종사자(84.5%), 교육자(51.3%), 고위공무원 및 조합대표(50.0%) 등의 순이었다.

단체 유형별 조정성립율은 국가기관(53.2%), 일반단체(51.7%), 지자체 및 기업체(각 46.8%)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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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정치인
414 139 14 142 1 　 105 13

(100.0) (33.6) (3.4) (34.3) (0.2) 　 (25.4) (3.1)

공공기관장
62 16 　 14 　 　 17 15

(100.0) (25.8) 　 (22.6) 　 　 (27.4) (24.2)

고위공무원
14 7 　 2 　 　 　 5

(100.0) (50.0) 　 (14.3) 　 　 　 (35.7)

공무원
83 25 　 29 　 　 24 5

(100.0) (30.1) 　 (34.9) 　 　 (28.9) (6.0)

전문직 

종사자

103 87 1 7 　 　 7 1

(100.0) (84.5) (1.0) (6.8) 　 　 (6.8) (1.0)

문화예술인
21 5 　 9 　 1 5 1

(100.0) (23.8) 　 (42.9) 　 (4.8) (23.8) (4.8)

종교인
15 6 4 2 　 　 3 　

(100.0) (40.0) (26.7) (13.3) 　 　 (20.0) 　

회사원
337 142 　 32 4 32 113 14

(100.0) (42.1) 　 (9.5) (1.2) (9.5) (33.5) (4.2)

언론인
176 32 　 22 74 　 45 3

(100.0) (18.2) 　 (12.5) (42.0) 　 (25.6) (1.7)

교육자
78 40 　 9 4 　 23 2

(100.0) (51.3) 　 (11.5) (5.1) 　 (29.5) (2.6)

개인사업가
407 103 11 34 6 46 198 9

(100.0) (25.3) (2.7) (8.4) (1.5) (11.3) (48.6) (2.2)

연예인
128 13 　 105 　 　 8 2

(100.0) (10.2) 　 (82.0) 　 　 (6.3) (1.6)

학생
63 11 　 2 2 　 48 　

(100.0) (17.5) 　 (3.2) (3.2) 　 (76.2) 　

시민활동가
53 20 　 18 1 　 12 2

(100.0) (37.7) 　 (34.0) (1.9) 　 (22.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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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조합대표 

(협회장)

54 27 6 7 　 　 5 9

(100.0) (50.0) (11.1) (13.0) 　 　 (9.3) (16.7)

기타
217 60 11 36 22 2 76 10

(100.0) (27.6) (5.1) (16.6) (10.1) (0.9) (35.0) (4.6)

계
2,225 733 47 470 114 81 689 91

(100.0) (32.9) (2.1) (21.1) (5.1) (3.6) (31.0) (4.1)

* (  ) 안의 숫자는 %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77 41 4 23 　 　 9 　

(100) (53.2) (5.2) (29.9) 　 　 (11.7) 　

지자체
154 72 11 21 　 　 46 4

(100) (46.8) (7.1) (13.6) 　 　 (29.9) (2.6)　

공공단체
101 31 　 22 　 　 30 18

(100) (30.7) 　 (21.8) 　 　 (29.7) (17.8)

일반단체
536 277 8 122 6 　 111 12

(100) (51.7) (1.5) (22.8) (1.1) (20.7) (2.2)

종교단체
46 18 8 10 1 　 6 3

(100) (39.1) (17.4)　 (21.7) (2.2)　 　 (13.0) (6.5)

기업체
757 354 13 95 18 32 192 53

(100) (46.8) (1.7) (12.5) (2.4) (4.2) (25.4) (7.0)

언론사
141 64 1 11 6 58 1　

(100) (45.4) (0.7) (7.8) (4.3) (41.1) (0.7)

교육기관
48 9 3　 19 　 　 11 6

(100) (18.8) 　(6.3) (39.6) 　 　 (22.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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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계
1,860 866 48 323 31 32 463 97

(100) (46.6) (2.6) (17.4) (1.7) (1.7) (24.9) (5.2)

* (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6.2%(3,114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중재부 사건은 ‘21년 69.4%(2,969건), ’22년 74.9%(2,377건)로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다. 

서울중재부의 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38.5%(1,198건), 당사자간 협의나 화해가 이뤄져 취하로 피

해 구제된 것이 28.4%(883건), 조정불성립 20.1%(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외 기각 4.4%(137

건), 피해구제 없는 미구제 취하 3.7%(114건), 각하 3.4%(106건), 직권조정결정 1.6%(50건) 순으로 사

건이 종결되었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3.8%, 971건)의 경우 서울중재부와 마찬가지로 조정성립으로 처

리된 사건이 41.3%(40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구제된 취하 사건 27.7%(269건), 조정불성

립 17.2%(167건) 순으로 서울중재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 외 직권조정결정 4.6%(45건), 기각 

0.8%(8건), 각하 0.7%(7건)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서울
3,114 1,198 50 626 137 106 883 114

(100.0) (38.5) (1.6) (20.1) (4.4) (3.4) (28.4) (3.7)

부산
23 18 　 2 　 1 2 　

(100.0) (78.3) 　 (8.7) 　 (4.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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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대구
123 51 2 30 　 　 15 25

(100.0) (41.5) (1.6) (24.4) 　 　 (12.2) (20.3)

광주
117 73 21 11 　 　 6 6

(100.0) (62.4) (17.9) (9.4) 　 　 (5.1) (5.1)

대전
67 6 　 8 　 6 45 2

(100.0) (9.0) 　 (11.9) 　 (9.0) (67.2) (3.0)

경기
357 118 10 77 7 　 123 22

(100.0) (33.1) (2.8) (21.6) (2.0) 　 (34.5) (6.2)

강원
33 11 4 13 　 　 5 　

(100.0) (33.3) (12.1) (39.4) 　 　 (15.2) 　

충북
82 16 4 12 　 　 42 8

(100.0) (19.5) (4.9) (14.6) 　 　 (51.2) (9.8)

전북
98 74 1 6 　 　 9 8

(100.0) (75.5) (1.0) (6.1) 　 　 (9.2) (8.2)

경남 
58 24 3 8 1 　 20 2

(100.0) (41.4) (5.2) (13.8) (1.7) 　 (34.5) (3.4)

제주
13 10 　 　 　 　 2 1

(100.0) (76.9) 　 　 　 　 (15.4) (7.7)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 (39.1) (2.3) (19.4) (3.5) (2.8) (28.2) (4.6)

* (  ) 안의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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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뉴스 소비 형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문과 방

송을 통해 뉴스를 주로 소비하던 전통적 형태에서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소비를 거쳐 최근

에는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뉴스 소비로 그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 생산 방식 또한 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비단 기존 방송사

들뿐만 아니라 신문사들 또한 자사의 SNS,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인쇄 작업을 통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생산·소비되던 텍스트 형태의 언론 보도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소비되는 형태의 보도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와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

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

튜버·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

에 신청인의 91.7%, 피신청인의 82.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열람차단

(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95.3%, 피신청인의 6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전통적 피

해구제 방식인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에 더해 기사 수정/삭제 청구권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개념을 방송, 신문, 잡

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한정하

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실질적이고 효율적

인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조정 대상을 폭넓게 포섭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 보도 또한 조정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 또한 본격적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2009년에 포털 등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된 이후로 1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의 보급, 유튜브를 필두로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확

산 등 전반적 언론 환경은 2009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했다. 위원회의 실무적 노력에도 불구

하고 언론중재법이 격변하는 언론 환경을 대변할 수 있게끔 개정되지 못한다면 실효적인 피해구제책 

마련에는 현실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chat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검색엔진 기술의 발달, AI 기술 발전

을 통한 AI 기자 보편화 등으로 미디어 환경의 구조가 또 다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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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술 발전의 그늘로 ‘딥페이크’ 합성으로 인한 인격권 피해, AI 기자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등 기

존에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렇듯 급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례 11.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1 

K언론사는 불법 영업 홀덤펍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 내부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처럼 인식돼 피해를 입었

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K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를 열람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재된 보도 영상에 나온 신청인 업체의 표식들을 모두 블러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다.

사례 12.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2

L언론사는 신청인 기관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공익 광고의 조회수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신청인 기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 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L언론사 홈페

이지, L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에 게재된 보도 영상의 설명란에도 함께 업로드하

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4절│평가

2023년 위원회는 전년 3,175건에서 크게 증가한 총 4,085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조정사

건의 피해구제율 또한 최근 5년간 피해구제율 중 가장 높은 수치(74.1%)를 기록하였다. 한편,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76.6점, 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75.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신청인은 1.3점 하락하고, 피신청인

은 1.0점 상승한 수치이다. 

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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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매체의 증가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위 현상과 더불어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유사 보도가 다수 매

체에 반복 게재되면서 동일 신청인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불 수 있다. 이러한 다량 신청 사건은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짧은 시

간 안에 여러 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

제 2023년 12월말 기준 조정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21.5일로 전년도 평균 처리기간인 14.8일에 비

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재부가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

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처리기한인 14일을 넘기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로 보인다. 해마다 증가하는 조정사건의 신속한 사건 해결과 더불어 당사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심리진행을 위해서 중재위원 정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재부 증설을 포함해 다량 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해마다 늘어나는 유튜브 영상물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관련 조정신

청 사건의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적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구제현황을 공유하고, 동영상 매체의 특성을 감안한 피해구제방법과 사례를 

축적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의 추후보도청구 요건 판단

과 실무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정 전 판결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확인된다면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행

정처분 보도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본안심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의 실질적

인 이용만족도 향상과 피해구제 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편

함이 없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을 개선하였다.   

2024년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 위주의 단계별 입법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

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관련 피해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량 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강구

하는 등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심리 절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이

용자들의 실질적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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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정권고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개요

시정권고는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등 언론의 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

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침해 사항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위원회는 언론중

재법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심의를 통한 법익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한 지면 매체에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수정 혹

은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에는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침해 유형

별로 안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바탕으로 ①개인적·사

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법익 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매체 인지도, 포털검색 제휴여부 등), ③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위원회는 매체의 심의 적합성을 반기별로 검토, 홈페

이지에 업데이트 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

표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로, 위원회는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개인적·사

회적·국가적 법익 보호를 위해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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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2023년 위원회는 총 2,716개의 매체를 모니터링 하여, 411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1,158건의 시정권고

를 결정했다. 1,158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결정이 1,070건(92.4%)이었고, 이 중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수정 혹은 삭제한 경우(이

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는 697건으로 집계되어 65.1%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에는 시정권고심의 모니터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

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 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22. 2023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2023. 1. 1. ∼ 12. 31.)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계
수정 삭제

결정건수(%)
441(41.2%) 256(23.9%)

373(34.9%) 1,070(100%)
697(65.1%)

2 침해 유형별 분석

2023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가 286건(2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사생활 보호 등’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

건(10.9%), 충격·혐오감 78건(6.7%), 아동학대사건보도 54건(4.7%) 등의 순이었다. 작년 대비 ‘차별 금

지’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차별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이래 

언론계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자정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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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침해

유형

계

연도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등

명예

훼손

금지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ㆍ

청소년

의 보호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2021 
1,291

(100)

517

(40.0)

101

(7.8)

70

(5.4)

1

(0.1)

4

(0.3)

29

(2.3)

34

(2.6)

156

(12.1)

47

(3.6)

29

(2.3)

31

(2.4)

39

(3.0)

182

(14.1)

51

(4.0)

2022 
1,239

(100)

514

(41.5)

19

(1.5)

56

(4.5)

21

(1.7)

12

(1.0)

52

(4.2)

50

(4.0)

20

(1.6)

41

(3.3)

21

(1.7)

108

(8.7)

8

(0.6)

16

(1.3)

33

(2.7)

209

(16.9)

59

(4.8)

2023
1,158 

(100)

270

(23.3)

45

(3.9)

54

(4.7)

286

(24.7)

27

(2.3)

9

(0.8)

208

(18.0)

35

(3.0)

1

(0.1)

78

(6.7)

126

(10.9)

19

(1.6)

* (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보호 등

2023년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70건으로, 전체의 23.3%이다. 위원

회는 공적 인물,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등을 공표한 보도, 사

건ㆍ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인물의 초상, 성명, 사생활 등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

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한 연애예능 프로그램 방송 후 출연자 간 불거진 사생활 폭로 양상에 대한 보도에서, 출

연자가 폭로한 사적 통신 내용을 매체가 여과 없이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폭로 속 당사자가 

스스로 방송에 출연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으며, 명백히 사

생활에 관한 내용인 통신내역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

을 내렸다.

나. 아동학대사건 보도

2023년 ‘아동학대사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4.7%이다. ‘아동

학대사건 보도’는 2021년 신설된 시정권고 심의 조항으로,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 성

폭력범죄 사건 외의 일반적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관련자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원

회는 아동 학대 의혹을 받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등

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의붓딸에게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보도하

면서,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성추행 등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영상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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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위원회는 해당 장면을 재 

공표하는 것이 공익 목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학대 의혹을 받

는 아동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그 정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해당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례1. 사생활 보호 등

한 연애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갈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출연자가 폭로한 통신 내역을 여과 없이 공표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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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아동학대사건 보도

�의붓딸에게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해당 장면을 공표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다. 차별 금지 

2023년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86건으로, 전체의 24.7%이다. 이는 2022년

의 5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중 상당수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

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위원회는 시

정권고를 통해 언론 보도에서 관용적으로 언급되는 장애 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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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차별 금지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라. 자살 보도

2023년 ‘자살 관련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08건으로, 전체의 18.0%이다. 이는 

2022년의 108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결과이며, 이 중 상당수는 공직자나 유명인의 자살에 관한 보도

였다. 위원회는 자살자의 신상 정보, 사생활 등을 공표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명인

의 자살이 자살 위기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살

의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보도, 자

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도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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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자살 보도

�유명 가수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가수가 온라인에 남긴 유서 성격 게시글 속 특정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 해당 문구는 당사자가 속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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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사형 광고

2023년 ‘기사형 광고’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126건, 전체의 10.9%로 2022년의 209건

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결과이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해당 광고에 대

해 기사에 준하는 신뢰를 가지게 되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관

련 기사형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과장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바이라인과 함께 기사형식으

로 보도하는 경우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사례5. 기사형 광고

모 병원의 개원 정보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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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체 유형별 분석

2023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1,007건(87.0%)으로 가장 많

았고, 일간지 83건(7.2%), 뉴스통신 63건(5.4%) 순이었다. 최근 3년간의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통

계에 의하면,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의 비율이 계속해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쇄 매체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기반 매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반면 기사의 수정 및 삭제가 용이하다

는 특성이 있다. 법익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자발

적 조치(비 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안내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 권고 

수용률은 65.1%(2023년 기준)정도로, 관련 조치(비 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도의 공유 등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1
1,291

(100)

8

(0.6)

32

(2.5)

2

(0.2)

1

(0.1)

73

(5.6)

1,172

(90.8)

3

(0.2)

2022
1,239

(100)

21

(1.7)

44

(3.6)

3

(0.2)

81

(6.5)

1,083

(87.4)

7

(0.6)

2023
1,158

(100)

29 

(2.5)

54

(4.7)

5

(0.4)

63

(5.4)

1,007 

(87)

4 법익 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2023년 시정권고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매체는 인터넷 신문 9곳, 뉴스 통신 1곳이다. 상

위 10개 매체가 받은 시정권고 결정은 총 221건으로, 전체 결정건수인 1,158건의 19.0%에 해당한다. 한 

해 동안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전체 매체가 411곳임을 감안할 때, 상위 10개 매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

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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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평가

2023년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1,158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1,0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매체의 

속성상 여러 언론사들이 유사한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법익침해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심의로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2023년에는 특히 차별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

용하거나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에 대해 꾸준히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

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관점에서 관련 심의기준을 점검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노력

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의 보도 가이드라인을 심의 기

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비율, 즉 수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의 취지와 근거를 언론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

고 있으며,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언론

사별, 침해유형별 수용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분석의 기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

이다.

위원회는 법익침해와 관련한 이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재정비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지

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진의 심의역량을 강화하며 유관기관의 심의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시정권고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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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거기사심의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개요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

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사설ㆍ논평ㆍ광고 기타 선

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심의유형은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체심의는 위원회

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선

심위가 해당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시정요구심의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시정을 요구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당

(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

사의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

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과 언론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는 이

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위 세 가지 유형의 심의를 거친 모든 결정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

재조치가 결정된 언론사에 선심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언론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재ㆍ보궐선거 선심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심의대상매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인력 간 

업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무적으로 체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선거기사심의팀이 시정권고제도와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심의

제도를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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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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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주요 추진실적

1 202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ㆍ운영

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실시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를 위하여 2023년 2월 4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표 25. 202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김선종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최수호 YTN 해설위원실장(국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정민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국민의힘

이은식 충북 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진성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법학회

김대광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해범 조선일보 베이징특파원 및 국제부장 한국신문협회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는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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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구(총 9곳)

국회의원 1 전북 전주시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 1 경남 창녕군수

지방의회 의원 6
경북 구미시, 경남 창녕군, 울산 남구, 충북 청주상당구,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북구

교육감 1 울산 교육감

나. 심의ㆍ의결현황

202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141개(중앙일간지 22개, 지역일간지 51개, 중앙주간지 29

개, 지역주간지 18개, 월간지 9개, 뉴스통신 12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한 공직선거

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총 7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7건 가운데, 경고 2건(28.6%), 주의 5건(71.4%)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위반 유형별로

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85.7%),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1건(14.3%)이었으며, 보도 유형

별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4건(57.1%), 일반 선거기사 2

건(28.6%),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1건(14.3%)을 차지하였다.  

한편 매체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체심의 안건 7건(100%) 모두 지역일간지였다. 이는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재ㆍ보궐선거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7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표 26. 202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자체심의� (2023. 2. 4.~2023 5. 5.)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7

(100)

6

(85.7)

1

(14.3)

0

(0.0)

2

(28.6)

1

(14.3)

0

(0.0)

0

(0.0)

4

(57.1)

0

(0.0)

0

(0.0)

0

(0.0)

2

(28.6)

5

(71.4)

0

(0.0)

0

(0.0)

계
7

(100)

6

(85.7)

1

(14.3)

0

(0.0)

2

(28.6)

1

(14.3)

0

(0.0)

0

(0.0)

4

(57.1)

0

(0.0)

0

(0.0)

0

(0.0)

2

(28.6)

5

(71.4)

0

(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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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사례)

�특정 후보자의 가족관계와 이력에 근거해 해당 후보자가 교육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내용의 외

부필진의 칼럼을 게재하여 경고를 결정

사례 2.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주의 사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기사를 1면 상단에 부

각 보도하여 주의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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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ㆍ운영

위원회는 2023년 10월 11일 실시된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를 위하여 2023년 8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된 곳은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

일했는데, 이는 재ㆍ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단 한 곳에서만 선거가 실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

인 경우였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피선거권상실)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쟁이 격화된 점, 해당 선거

를 다가오는 제22대 국선의 ‘바로미터’로 보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점 등에서 결코 그 중요성을 간

과할 수는 없었다.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심창섭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식 충북 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최용근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대회 공정언론국민연대 감사 국민의힘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동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문현숙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한국기자협회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문한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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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구(1곳)

지방자치 단체의 장 1 서울 강서구청장

나. 심의ㆍ의결현황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90개(중앙일간지 22개, 지역일간지 20개, 중앙주간지 27

개, 지역주간지 1개, 월간지 8개, 뉴스통신 12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한 공직선거

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총 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3건 가운데, 주의 2건(66.7%), 권고 1건(33.3%)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3건 모두 ‘공정

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보도 유형별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이 2건(66.7%), 일반 선거기사가 1건(33.3%)을 차지하였다.

한편, 매체 유형별로는 뉴스통신이 2건(66.7%)이었고, 지역일간지가 1건(33.3%)이었다.

3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표 27.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자체심의� (2023. 8. 12. ~ 2023. 11.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1

(100)

1

(100)

1

(100)

1

(100)

뉴스

통신

2

(100)

2

(100)

1

(50.0)

1

(50.0)

1

(50.0)

1

(50.0)

계
3

(100)

3

(100)

1

(33.3)

2

(66.7)

2

(66.7)

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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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 사례)

�특정 후보자의 주요 활동 성과와 이력 등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하여 주의를 결정함

사례 2.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권고 사례)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과 이력, 성과 등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며 이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칼럼과 기사를 게재하여 권고를 결정함



71언론중재위원회 2023 연간보고서

제
2

부
언

론
중

재
위

원
회

 법
정

사
업

3 선심위 운영의 체계성ㆍ전문성 제고

위원회는 두 차례 재ㆍ보궐선거 선심위를 운영함에 있어 선거의 종류(교육감, 국회의원 등) 및 선거

구별 특징을 고려하여 심의대상매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선거보도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게재 시기와 빈도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모니터링 전문 심의인력을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1명 채용하여 과거 선심위 결정 사

례와 타 심의기구(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 현황 등을 참고하도록 하여 

심의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반기에 채용한 모니터링 요원의 경

우, 2024년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니터링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기 선

거에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심의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 제도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 주요 사례들을 담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

을 실시하였다. 특히 2024년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선거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선거(대선, 지선 등)를 치르며 축적된 심의사

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이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위원회는 두 차례 재ㆍ보궐선거 선심위 출범에 맞추어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더불어, 심의대상매체에 공정한 선거보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과 함께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책자를 발송함으로써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언론사

의 부주의로 심의기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등 

대외적으로 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선심위의 존재를 홍보하

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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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평가 

위원회는 2023년 두 차례의 재ㆍ보궐선거의 선심위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에 주안점

을 두었다. 비록 지난 해 있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의 규모나 

국민적 관심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반감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심위를 운영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심위를 통해 총 7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

선거 선심위에서는 총 3건의 의결 건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칼럼 및 기고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담아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

은 경우가 60%(6건)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럼 및 기고문 등은 일반 기사에 비해 표현

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심위의 제재조치를 받은 6개의 안건들은 잘못된 사

실관계를 전제로 내ㆍ외부 필진의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지

나치게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적인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로, 이러한 사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선심위를 운영하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단순히 안건 자체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경위, 내용의 진위 여부, 기존 심의 사례와의 비교ㆍ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업

무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힘썼으며, 실무진과 심의인력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현황과 선거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심의기구 간 제재조치와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기구별로 결정ㆍ공표한 심의기준 

위반 사례, 후보자 시정요구 현황, 선거 관련 이슈 등을 파악하고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

어갔다.

2024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심위를 운영하기 위해 심의인력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심의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무적으

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을 개선하고 심

의대상매체의 구독과 관리에 있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

정권고제도와 선거기사심의제도를 널리 알리고 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

외적으로 심의제도를 홍보하고 선도적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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